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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원

제 3 부

결

사       건 2008다16776  손해 상( )

원고, 상고인       별지 원고 목  재  같다.

원고들 소송 리인 법 법인 승

담당변 사 욱 외 5인

법 법인 퍼스트

담당변 사 희 외 1인

고, 상고인     주식회사 녹십자 스 (변경  상 : 주식회사 녹십자) 외 1인

고들 소송 리인 법 법인( ) 태평양

담당변 사 노 보 외 1인

원 심  결 울고등법원 2008. 1. 10. 고 2005나69245 결

 결  고 2011. 9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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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문

원심 결  고 주식회사 녹십자 스에  부분  고, 이 부분 사건  

울고등법원에 송 다.

원고들  고 합병  녹십자  주식회사  소송 계인 합병  주식회사 녹십자

엠  소송 계인 주식회사 녹십자(이  ‘ 고 주식회사 녹십자’라고 다)에  상고

를 각 다.

상고 용  원고들과 고 주식회사 녹십자 사이에 생  부분  원고들이 부담 다.

이 유

상고이 를 단 다.

1. 원고들  고 주식회사 녹십자 스에  상고이 에 여

  가. 약품  조 책임에  손해 상책임이 립  해 는 약품  결함 

는 약회사 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 계가 있어야 다.  그러나 약품 조과

 개 약회사 내부자만이 알  있  뿐이고, 약품  조행 는 고도   

지식  요  는 분야  일 인들이 약품  결함이나 약회사  과실  벽

게 입증 다는 것  극히 어 다.

  라  자인 해자가 약회사를 상  이러스에 염  액 를 통 여 

감염 었다는 것  손해 상책임  원인  주장 는 경우, 약회사가 조  액

를 여  에는 감염  심  만  증상이 없었고, 그 액 를 여  

후 이러스 감염이 인 었 며, 그 액 가 이러스에 염 었  상당 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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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있다는  증명 면, 약회사가 조  액  결함 는 약회사  과

실과 해자  감염 사이  인과 계를 추 여 손해 상책임  지울  있도  증명

책임  는 것이 손해  공평․타당  부담  그 지도 원리  는 손해 상 도

 이상에 부합 다.  여  이러스에 염 었  상당  가능 , 자연과  

명  증명이 없 라도 액  사용과 감염  시간  근 , 통계  , 

액  조공 , 해당 이러스 감염   특 , 원료 액에  이러스 진

단 법   도 등 여러 사  고 여 단   있다.

  편, 약회사는 자신이 조  액 에 아 런 결함이 없다는 등 해자  감

염원인이 자신이 조  액 에  롯  것이 아니라는 것  증명 여 추  번

복시킬  있 나, 단 히 해자가 감염추 간 동안 다른 회사가 조  액

를 여 았거나,   사 이 있었다는 것만 는 그 추 이 번복 지 않는

다.

  나. 원고 1, 원고 11, 원고 21, 원고 17, 원고 28, 원고 32를 외  나 지 감염 원

고들  그 가족들  상고이 에 여

    (1) 원심 결 이   1심과 원심이 법 게 채택 여 조사  증거들에 면, 

 감염 원고들이 훽나인(Facnyne, 이 , ‘이 사건 액 ’라고 다)  여  

에는 HIV(인간면역결 이러스, Human Immunodeficiency Virus) 감염  심  만  

증상이 없었  사실,  감염 원고들  이 사건 액 를 여 고 통상 인 항체미

간(Window period)  지난 후 HIV 감염이 인  사실, 고 주식회사 녹십자

스는 1990   부  B  우병 료 인 이 사건 액 를 본격  

조ㆍ 통시 는데, 그  우리나라  B  우병 자에  HIV 감염자가 집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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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  사실, 항체미 간  6개월  여 역 조사를  결과, 1990  

 통  일  국내산 액 인 훽나인  여  우병 자들  HIV 감염 

이 훽나인  여 지 않  우병 자들  HIV 감염 보다 통계  

게 높았  사실, 이 사건 액 는  명 내지 만 명 부  채  액  

모아 나  풀(pool)  만들어 가공 는 식  조  에, 액 공자   

명이라도 감염자가 있는 경우 그 액이 원료  사용  풀(pool)에  만들어진 모든 

액 가 염  가능 이 높  사실, 실  HIV에 감염  사람  액에 여 이

러스 진단검사를 라도 항체미 에는  나 게 고,  고가 1990

경 사용  HIV 진단검사법인 1  엘라이자(효소결합면역 착검사, ELISA)는 

(僞陰性反應, 양 임에도  는 것)이 나  이 약 20%  높았

 에, 실  감염  사람이 공  액에  진단검사결과가  나  

액  조에 사용 었  가능 이 상당  사실  알  있다.

  나아가 원심 결 이   1심과 원심이 법 게 채택 여 조사  증거들에 

면,  고는 액  조에 사용  여 1990. 1. 3.경부  1990. 3. 26.경 지 

 21회에 걸쳐 소외 1 부  액  구입 는데, 소외 1  1990. 4.경 HIV 검사에

 양  보 고,  고는 1990. 1. 20.  1990. 1. 23. 각 구입  액  이 

사건 액  조에 사용  사실,  고는 액  조에 사용  여 

1988. 1. 5.경부  1989. 12. 23.경 지  83회에 걸쳐 소외 2 부  액  구입

는데, 소외 2는 1989. 10. 16.경 지는 HIV 검사에   보 나, 1989. 11. 

30. 매  당시 HIV 검사에 는 양  보 고,  고는 1989. 11. 30. 이  구입

 액  훽나인인지 여부는 실  않 나  고가 통  액  조에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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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  사실, 분자생  조사결과 부분  HIV 감염 우병 자들과 소외 1, 소외 

2 등 매 감염자가 국내 HIV 분리주 그룹에 속해 있었고, 많  HIV 감염 우병 자

들과 소외 1, 소외 2 등 매 감염자가 계통  분 에   계에 있는 사실  알 

 있고, 여 에  고는 조번  9001번 내지 9004번, 조번  1001번 훽나인에 

 조․ 통사실  부인 면  원료 액  공 처 등에  구체  자료를 출

지 않고 있는데, 훽나인 조번  첫 자리 자는 조  해를 뜻 고 그 뒤 자

리 자는 조 를 뜻 므 , 9001번 내지 9004번  소외 2가 HIV 양  

 직 에 채  액이 원료  사용   있는 번 에 해당 고, 1001번  소외 1

이 HIV 양   직 에 채  액이 원료  사용   있는 번 에 해당

는 , 일부 원고들  에는  고가 조․ 통사실  부인 고 있는 

조번  1001번 훽나인  여 았다고 재 어 있는 등 원료 액  사용내역  훽나

인 조․ 통 등에   고  주장  쉽게   없는 ,  고가 액

 원료  통에   자료를 출 지 않는  원고들이 이를 히 

증명 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 운  등  고 면, 소외 1, 소외 2  액에 

여 이 사건 액 가 HIV에 염 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 다.

    (2) 앞  본 법리에 추어  사실 계를 살펴보면,  감염 원고들   고가 

조  액 를 여  에는 감염  심  만  증상이 없었고,  고가 

조  액 를 여  후 이러스 감염이 인 었 며,  고가 조  액

는 HIV에 염 었거나 염 었  상당  가능 이 있 므 ,  고가 조  

액  결함 는  고  과실과  감염 원고들  HIV 감염 사이에 인과 계

가 있다고 추 다.



-6-

  편, 소외 2, 소외 1 등 감염 액  공  것  추 는 사람이 보  

HIV  자 보  감염 원고들이 보  HIV  자 보가 히 일 지 않

는다거나, 일부 감염 원고들이 HIV 염여부를 알  없는 외국산 액  는 

 았다고 라도 그러  사 만   추 이 번복 다고   없다.

    (3) 그럼에도  고가 조ㆍ공  이 사건 액  감염 원고들  HIV 감

염 사이에 인과 계를 인   없다고 단  원심 결에는 액  조자에  

손해 상소송에  증명책임에  법리를 해 여 결 결과에 향  미  법이 

있다.

  이  지 는 상고이  주장  이  있다.

  다. 감염 원고 1, 원고 11, 원고 21, 원고 17, 원고 28, 원고 32  그 가족들  상고

이 에 여

    (1) 원고 1, 원고 11  그 가족들

      원심 , 원고 1이 1991. 3. 21. HIV 감염사실이 인 었고, 1991. 3. 18. 이 사

건 액 를 여  사실, 원고 11이 1991. 3. 14. HIV 감염사실이 인 었고, 

1991. 2. 28. 이 사건 액 를 여  사실  인 나, HIV  항체미 간  

고    원고들  감염이 이 사건 액 에  것이라고 보  어 다고 단

다.

  원심 , 고들  뢰에 여 소외 3 가 2005. 9.경 작  ‘ 우병 자에  

생  HIV 감염에  분자역  연구  역  연구에  과  평가보고 ’

( 32,  2710쪽)에 근거 여 감염 인일   같이 인  것  보이는데,  

평가보고  부분 , “소외 4 가 작  보고 는 사회복지법인 국 우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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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에 보  이  액  국립보건원에 검사를 뢰 여 1993. 8. 25.에 양  

 B05, B06, B14(원고 1), B19(원고 11)  검체  B05, B06  검체만  1991. 2.

에 채  액  인 고, B14  B19  검체는 보 액임  인 지 않았

나, 4명 모 가 1991  2~3월에 채 여 보  액  재검  것임  사회복지법

인 국 우재단 원 원장이 인 므 , B05, B06이 보 액임  인 다면 

B14  B19  검체도 보 액  인 여 감염 견일  각각 1991. 3. 21.과 1991. 

3. 14.  산 는 것이 합리 이다”는 취지  재 어 있다.

  그런데 1심  원심이 채택  증거에 면, 국립보건원이 1992. 12.경 ‘ 액

안 원회’를 구 여 조사  당시 연구를 담당  소외 5 가 1996. 2.경 작

 분자역  조사보고 ( 2,  612쪽)에는 원고 1  감염 견일이 1992. 3. 11.

이고, 원고 11  견일이 1992. 12. 5.  재 어 있는 사실, 2002  국회 보건복지

원회  요청에 라 ‘ 액 에이즈감염조사 원회’가 새  구 어 재조사를  

당시 연구를 담당  소외 4 가 2003. 5.경 작  분자역  연구보고  부  

22 [  9] 우 감염자 검사결과 (갑60,  1487쪽)에는, B14(원고 1)  종 일

이 1991. 3. 21., 양 일이 1992. 2. 29.  어 있고, B19(원고 11)  종 일

이 1991. 3. 14., 양 일이 1992. 11. 30.  재 어 있 며, 검사결과  아래  

특 사항란에 “B16, B06, B05, B08  각각 1992. 3. 2., 1991. 2. 28., 1991. 2., 1991. 

7. 1. 시행  ELISA 검사에  이었 나, 1993. 8. 25. WB(Western blot) 검사에  

양  었고, 상  4인  액 모  명  검체 채취일  인   없었 나, 

우재단  검체채취 인 에 근거 여 인일자를 다”는 취지  재 어 있는 

사실  알 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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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 다면,  소외 4, 소외 5 가 작   각 보고 는 공 인 에  조

사를 거쳐 만들어진 것  신 이 높다고  것이므 , 원심 는  소외 3 

가 소외 4  작   검사결과 에 재  B14, B19를 B08, B16과 동 여 

보 액이라고 본 것  아닌지 인 고, B14, B19가 각각 91. 3. 21.과 91. 3. 14. 채

 보 액이라는  사회복지법인 국 우재단 원 원장이 인 다는 자료

를 출 도  구 고, 공식  조사를 담당  소외 4 나 소외 5  조

사결과에  같  내용이 지 않  이  등  심리 여 각 보고  신  

단 어야 다.

  그럼에도 원심  고들이 출  근거가 불 실  만  근거  신 이 높  

 공식보고 들  내용과 달리 감염 인일  인 므 , 원심 결에는  

증명  는 자 심증주  계에  법리를 해함 써 요  심리를 다 지 

아니 여 결 결과에 향  미  잘못이 있다.  이  지 는 상고이  주장

 이  있다.

    (2) 원고 21  그 가족들

      원심 , 원고 21이 1991. 2. 21. HIV 감염사실이 인 었고, 1991. 2. 9., 같  

달 20.  같  달 21. 이 사건 액 를 여 았 나, 65  재  원심 증인 소

외 6  증언에 변  체  취지를 종합 면,  원고는 이 사건 액 를 여  

에 이미 HIV에 감염  사실  인   있 므 ,  원고  감염이 이 사건 액

에  것이라고 보  어 다고 단 다.

  그러나 원심 결 이   원심이 채택  증거에 면, 액  안 조사 원

회 종회  경과보고  역 조사보고 ( 65)   내용과  견  부분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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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 자인 소외 6  원심에  ‘이 사건 액 를 주사 맞  에 원고 21이 이미 HIV 

감염자  인 었다는  견  내용  잘못  것’이라는 취지  증언  사실, 소

외 2  우병 자들  HIV 자 보를 분 여 만든 계통 (phylogenic tree)에

, 매 자 소외 2  원고 17, 원고 28, 원고 21 등이 가장 가 이 고 있는 사

실, 부분  우병 자들  1991. 2.경 국 우재단에 등 면   HIV 검

사를  사실  알  있고, 여 에 원고 21이 국 우재단 등  에 실  HIV 검

사를  자료를 찾아볼  없 며, 원고 21이 등  에 HIV 검사를  특별  이

도 없는 것  보이는  등  고 면,  견  내용이 잘못  것이라는 증언

 신 이 있어 보인다.

  그 다면, 원고 21이 이 사건 액 를 여   이미 HIV에 감염 었다고 볼 

는 없  것이고, 이 사건 액  여 당시 HIV 감염  심  만  증상이 없다

면, 앞에  본  같이 인과 계를 추   있  것이다.

  그럼에도 원심  원고 21이 이 사건 액 를 여  에 이미 HIV에 감염

었다고 단 므 , 원심 결에는 자 심증주  계를 벗어난 법이 있다. 이 

 지 는 상고이  주장  이  있다.

    (3) 원고 17, 원고 28  그 가족들

      원심 , 원고 17이 1991. 7. 1. HIV 감염사실이 인 었고, 같  날 이 사건 

액 를 여  사실, 원고 28이 1991. 2. 21. HIV 감염사실이 인 었고, 1991. 2. 

19.부  이 사건 액 를 여  사실  인 나, HIV  항체미 간  고

   원고들  감염이 이 사건 액 에  것이라고 보  어 고, 감염 에 

이 사건 액 를 여 았다는  인  증거가 없 므 ,  원고들  감염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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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 액 에  것이라고 보  어 다고 단 다.

  그러나 원심 결 이   1심  원심이 채택  증거들에 면, 국립보건원 행

주사 양남진이 1990    HIV에 감염  우병 자들  조사 면  작  

(갑78)에는 ‘원고 17이 1988. 4. 2.  1989. 9. 10. 훽나인  여 았다’는 취지  

재 어 있는 사실, 국립보건원 AIDS과 공 보건  소외 6이 1991. 4. 4. 작  

(갑65)에는, ‘원고 28  어 니가 1990. 5. 9. 이후 집에  원고 28에게 녹십자  훽나

인  주사해 다’는 취지  재 어 있는 사실, 국 우재단이 립  1991. 2. 11. 

이 에 이미  고에 해 이 사건 액 가 조 었고, 식 통경 를 거쳐 

시  것 이외에도 견본품 등 식  약품 리 장 등 공식  없이도 자들에

게 여 어  사실, 소외 2  우병 자들  HIV 자 보를 분 여 만든 

계통 (phylogenic tree)에 , 매 자 소외 2  원고 17, 원고 28, 원고 21 등이 가장 

가 이 는 사실  알  있다.

  사 이 이  같다면,  국립보건원 공 원들이 작  는 우병 자들  HIV 

감염원인이 , 국내산 액 , 외국산 액  등 어떤 것인지 모르는 상황에  

그 원인  찾  여 보를 집 는 과 에  작  공 이고,  보  공

자들도 거짓 보를 공  특별  이 가 없는 것  보이며, 그 외에 이 사건 액

 통경 , 분자생  조사결과도  에 재  내용  진실  뒷 침

고 있 므 , 원고 17, 원고 28   HIV 감염 인일 이 에  고가 조  훽나

인  여 았다고 이 상당 다.  그리고 이 사건 액  여 당시 HIV 감염  

심  만  증상이 없다면, 앞에  본  같이 인과 계를 추   있  것이다.

  그럼에도 원심  원고 17, 원고 28이 HIV 감염 인 이 에  고가 조  이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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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 액 를 여 지 않았다고 단 므 , 원심 결에는 자 심증주  계

를 벗어난 법이 있다.  이  지 는 상고이  주장  이  있다.

    (4) 원고 32  그 가족들

      원심 , 원고 32가 1991. 2. 26. HIV 감염사실이 인 었고, 같  날 이 사건 

액 를 여  사실  인 나, 원고 32가 감염 에 이 사건 액 를 여

았다는  인  증거가 없 므 , 원고 32  감염이 이 사건 액 에  

것이라고 보  어 다고 단 다.

  그런데 원심 결 이   1심  원심이 채택  증거들에 면, 원고 32는 우

병 진단   후 1987. 9. 9.부  1990. 5. 31. 지 거  매월 경북 병원에  자

 는 외상  출 에 여 료를 았고, 1991. 2.경 국 우재단등  후

에도 거  매월 훽나인 료를 았 나, 1990. 5. 25. 이후 1991. 1. 23. 지 약 8개월 

동안 료를  이 없는 사실, 경북 병원    1996. 6. 10.자 입

원 간 일지에는, “85  Febrile convulsion(열  경 )이 있어 본원 입원 료  B  

우병 진단  고, 다 고 면 집에  아버지가 Facnyne 2 이알씩 주사”, 1996. 6. 

11.자 원 간 일지에는 “상 자는 B  우병  85  7월 진단 고 집에  

facnyne 주사 면  지냄. HIV(+) 언 부 인지 있어……”라고 재 어 있는 사실(갑

73,  2658쪽),  소외 4 가 2003. 5.경 작  분자역  연구보고 (갑60, 

 1489쪽)에는, “HIV 검사 양  나    료를 인  결과, B3, B5

(원고 32) 2명  에 는 인 지 않았 나, 당시 다른 우 자 부  액

고 를 구입 여 여  이 있다고 에  답 고, 액 고 가 국

내산이었는지, 외국산이었는지 게 억 고 있지는 않았다”는 취지  재 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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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는 사실, 국 우재단이 립  1991. 2. 11. 이 에 이미  고에 해 이 사건 

액 가 조 었고, 식 통경 를 거쳐 시  것 이외에도 견본품 등 식

 약품 리 장 등 에 재 지 아니  채 자들에게 여 어 며, 이 

사건 액  가격  외국산 액  약 1/5 도   사실, 1999  

채  소외 2 HIV  pol 자( 자번  AY585687)  염 열과  경우, 

2001  채  소외 2 HIV 자는 약 98.4% (갑66 8,  2418쪽), 1995  채

 원고 32 HIV 자는 약 98.3%  상동  보이는 등(갑66 8,  2428쪽) 소

외 2  원고 32  HIV 자는 사  염 열  가지고 있는 사실  알  있고, 

여 에 매월 자  출  는 외상에  출 이 생 여 병원에  료를  

자가 약 8개월 동안 병원에 내원 지 않았다는 것  집에  어떠  료를 았  

시사 는 , 그  통  이 사건 액 는 HIV에 염 었다고 볼  있는  

등  고 면, 원고 32는 감염 인일인 1991. 2. 26. 이 에 이 사건 액 를 여

았  가능 이 상당 다.

  라  원심 는 원고 32가 집에  이 사건 액 를 여  시 이 언 인

지 등에 여 좀  심리  후 원고 32가 이 사건 액  여 후 HIV 감염이 

인 었는지 여부를 단 어야 다.

  그럼에도 원심  원고 32가 감염 에 이 사건 액 를 여 았다는  인

 증거가 없다고 단 므 , 원심 결에는  증명  는 자 심증주  

계에  법리를 해함 써 요  심리를 다 지 아니 여 결 결과에 향  

미  잘못이 있다.  이  지 는 상고이  주장  이  있다.

  라. 편, 불법행 에  손해 상채권에 있어  민법 766조 2항에  소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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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효  산 이 는 ‘불법행 를  날’이란 가해행 가 있었  날이 아니라 실

 손해  결과가 생  날  미 다( 법원 1979. 12. 26. 고 77다1894, 1895 

원합 체 결, 법원 2005. 5. 13. 고 2004다71881 결 등 참고).

  그런데 감염  잠복 가 거나, 감염 당시에는 장차 병이 어느 단계 지 진행  것

인지  어 운 경우, 손해가 실  시  일  감염일  보게 면, 

해자는 감염일 당시에는 장래  손해 생 여부가 불 실 여 청구 지 못 고, 장

래 손해가 생  시 에 는 소멸시효가 어 청구 지 못 게 는 부당  결과

가 래   있다.

  라   같  경우에는 감염 자체  인  손해 외에 증상   는 병  진

행  인  손해가 있   있고, 그러  손해는 증상이 거나, 병이 진행  시

에 실  생 다고 볼  있다.

  에 면, AIDS(후천 면역결 증,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)  

잠복 는 약 10  도  고, HIV 감염 당시 AIDS 자가  것인지 여부가 불 실

며, AIDS 자가 었다는 것과 HIV에 감염 었다는 것  구별 는 개 이라는 사

실  알  있고, AIDS 자가 었다는 손해는 HIV 감염이 진행 어 실  AIDS 자

가 었   실  그 손해  결과가 생 다고 볼 여지가 있다.  라  사

건  송  원심 는 이러   살펴 소멸시효가 었는지 여부에 

여 심리 여야 함  아울러 지 해 다.

2. 원고들  고 주식회사 녹십자에  상고이 에 여

  원심 결 이 에 면, 고 주식회사 녹십자  신인 녹십자  주식회사는 이 

사건 감염 원고들이 HIV에 감염  이후인 1999. 12. 10. 립  사실  알  있 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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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이 사건 감염 원고들이 HIV에 감염  원인이 고 주식회사 녹십자가 조․공

 액 에  것이라고 볼 는 없다.

  같  취지  원심 단  당 고, 고 주식회사 녹십자가 고 주식회사 녹십자

스  공동  이 사건 액 를 조․공 다는 취지  상고이  주장  

이  없다.

3. 결

  그러므  원심 결  고 주식회사 녹십자 스에  부분  고 이 부분 

사건  다시 심리․ 단 게  여 원심법원에 송 며, 원고들  고 주식회

사 녹십자에  상고를 각 고 원고들과 고 주식회사 녹십자 사이에 생  상고

용  소자들이 부담 는 것  여, 여 법  일  견  주 과 같

이 결 다.

재 장      법 병

            법 시

주  심      법 차

            법 신 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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